
[별지 제59호의13서식] <개정 2020. 1. 17.>
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할 수 없는 때의 투표용지

10㎝

1㎝

( 선거구) 선거투표 2.5㎝

0.5㎝ 0.5㎝
1㎝

아래의 굵은 선 안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을
반드시 한글이나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야 합니다. 2㎝

5㎝

1㎝ 1.5㎝ 2.5㎝

0.5㎝ 책 임 위 원

2.5㎝ 선
취

절 2㎝1㎝

5.5㎝

주: 1. 투표용지 인쇄시 규격 또는 작성방법을 표시하기 위한 선ㆍ숫자 및 문자는 인

쇄하지 아니하며 기재칸은 다른 구분선보다 굵게 인쇄할 수 있다.
2. 청인과 재외투표소 책임위원(재외투표소관리자를 포함한다) 개인의 도장을 

찍는 것은 그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인영의 규격은 

「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」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가 따로 

정할 수 있다.
3.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"( 선거구)"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.
4. 일련번호는 재외투표소 단위로 작성한다.
5. 투표용지의 설명 내용은 선거에 따라 달리 표현하여 작성할 수 있다.


